
61

經濟學硏究 제70집 제2호 61-93

DOI : 10.22841/kjes.2022.70.2.003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이 철 희**․이 소 영***

논문초록 1) 이 연구는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패

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

를미쳤음을보여준다. 2019년 강원도의육아기본수당지급은지자체출산지원금

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

성의첫자녀출산율이)이 크게 증가하여출생아수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

했음을보여준다. 기초지자체별자료를이용한이중차분회귀분석결과는육아기

본수당 지급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였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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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근래의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가 되는 저출산 현상은 이미 1983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기준이 되는 합계

출산율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 0.81명,

출생아 수 약 26만 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2012년 48만 명을 넘었던

출생아 수가 불과 9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잘 보여준다.

심각한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위해 정부는 2005년 이후매 5년마다저출산․고

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최근에는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현금지원정책이강화되는경향이나타나고

있다.1)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검

증된 바 없다. 현금 지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인과적인 효과성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금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적인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을 초래하는 근본적․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금지원

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자녀를 키우

는데 소요되는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출산의 유

인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의 효과성에 관한국외연구의

상당수는 출산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바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도입된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Mcnown and

1)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정책은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포함한다. 2018년 9월

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

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아수당은 그 이전까지 차등화되었던 양육수당과 부모보육료를 통합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한 15~20만원 현금지원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자녀 양

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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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ao-cano, 2004; Milligan, 2005; Ang 2015). 독일의 보편적 양육수당 지급은 둘

째 자녀 출산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Riphahn and Wiynck, 2017),

스페인의 아동수당 지급도 출산율을유의하게 높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Gonzalez,

2013). 이스라엘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아르헨티나의 양육수당 지급도 출산율을 높

이는 결과를 가져왔다(Cohen et al., 2013; Garganata et al., 2017). 국가별 데이터

를 이용한 분석결과도 가족수당이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Gauthier and Hatzius, 1997).

현금지원이출산율에 미친 효과에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출

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고, 지자체 간 큰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과적인 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고정적인 특성들을 통제하고 수

행한 연구들은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크지는 않지만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

쳤음을 보여준다. 박창우․송헌재(2014)의 연구는 일시금 방식의 출산지원금 평균

금액만큼의 증가가첫째및 둘째 자녀수를각각 2.63% 및 2.25% 늘렸음을 보여준

다. Hong et al.(2016)의 연구는 출산지원금이 1,000달러 증가할 때 조출생율이

4.4%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우영․이정만(2018)의 연구는 충청남북도의

출산지원금이 15~49세 여성인구의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가임기여성 순유입을통제하더라도 출산지원금이합계출산율 제고에 미치

는 효과는 유지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철희(2019)의 연구는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출산지원금은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한 자녀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지만, 다자녀 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최근 중앙정부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주지만, 효과의 규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한 기간(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 혹은 후반),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규모는 비교적 작다. 예컨대 광역지자체출

산지원금을 합하더라도 2005년~2017년 기간의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은 78만

원에 불과하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추정 결과는 비교적 작은 액수가 지원되는 구간에서 관찰되는



經濟學硏究 제 70집 제 2호64

효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규모는 일시금으

로 환산할 때 천만 원이 넘는 규모이다.2) 현금지원의 효과가 지원 규모에 따라 비

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자료에

기초한 추정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에 일시금 환산

천만 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 독특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강원도는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출생아의 보호자

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4년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하였다. 지원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총 1,440만 원에 달한다. <Figure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는 타 지자체의 일시금 환산 출산지원금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기준 첫째 자녀의 경우, 강원도는일시금환산 1,440만 원을지급하는데비

해, 그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세종과 충청남도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

어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사례는 광역시도 내 시군구 거주

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지원금이 갑작스럽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실험적인 사

례를 제공해준다.

<Figure 1> Distribution of Pro-natal Cash Benefits by Child’s Birth Order and

Provinces in 2020 (Unit: 1,000 Won, lump-sum payment)

2)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고,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

으로 총 1,040만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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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유배우출산율에미친 효과를추정함으로

써 비교적 큰 규모의 현금지원이 출산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중요한 목

적 가운데 하나는 강원도의 출생아 수를 늘림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결혼한 부부의 출산 결정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유배우 출산율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논문의 제Ⅱ절에서는 2005년~2020년

기초지자체별 데이터를이용하여 출산지원금지급이 일반적으로합계출산율과 유배

우 출산율에 어떤 효과를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과거 15년 동안 여러지자체에서

시행한 현금지원정책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 2019년 강

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제Ⅲ절에서는 2018년~2020년 광역시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원도와 출

산지원금 정책에 변화가 없었던대조군 광역시도의 합계출산율 및 유배우 출산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강원도와 대조군 광역시도의 출생아 수

변화를 몇 가지 요인(여성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등)으로 분해하고 상대적인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육아기본수당의 효과가

있었다면 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더 높아지고,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한(혹은 출생아 수

감소를 상쇄한) 정도가 강원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절에서는 2017년~2020년 기초지자체(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

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2019년 강원도 육아기

본수당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회귀분

석의 결과로 추정한 육아기본수당의효과가 실제로 출산지원금 때문에 나타난 것인

지를확인하기위해 시군구별출산지원금을 통제한 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유배우 출산율을

높였다면, 출산지원금 이외의 다른 시군구별 특성들을 통제했을 때 강원도 시군구

의 유배우 출산율이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리

고 이 회귀분석에서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통제하는 경우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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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Ⅱ.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 내용과 방법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전체 지자체의 유사한

현금지원이 실제로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이 절에서는 2005년~2020년 기초지자체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

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기초

하여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이유배우 출산율에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군구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은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유배우 출산율에 대해 작지만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

여준다(박창우․송헌재, 2014; Hong et al., 2016; 김우영․이정만, 2018, 이철희,

2018, 2019; 이도훈 외, 2020). 아래의 분석에서는 2005년~2017년 기초지자체별 데

이터를 이용하여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이철희(2019)

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고 최근(2018년~2020년)의 데이터를 추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의 중요한 차별성은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 대신 유배우 출산

율 지표를 이용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시군구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군구 고정

효과모형으로 추정했다는 것이다.

유배우출산율의 구체적인지표로는① 30세에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

(30~49세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합), ② 25세에 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

율(25~49세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합), ③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해당

연령 유배우 여성 인구 대비 해당 연령 유배우 모 출생아 수) 등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지표는 현재 여성 평균 초혼연령이 30세 무렵인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나이

에 결혼하여 가임기를 유배우 상태에서 보내는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적인 자녀수를 계산한 것이다. 두 번째 지표는 좀 더 이른 나이(25세)에 결혼하여

가임기를 유배우 상태에서 보내는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

타낸다. 마지막지표는 대부분의 출생이발생하는 핵심적인 가임기인 25~39세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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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여성 인구의 조출산율을 계산한 것이다. 각 지표는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

생아 수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시군구별 유배우 출산율은 공식통계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철희(2012, 2018)의 방법을 이용하여 혼인상태에 따라 구분한 여성들의 출산율을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인구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출산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여성의 특

성별 출산 건수를 계산하였다. 둘째,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인구자료(추계인

구, 인구센서스,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인구특성별

여성인구를 추계하였다. 그리고출산율의분자와분모는여성인구의 사회경제적 특

성 및지역을 매개로 하여 연결하였다. 예컨대 2005년특정 시군구의 25-29세 유배

우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 인구동향조사 원시자료에서 계산한 해당 시군구 25-29

세의유배우여성에게서태어난출생수를같은연도의주민등록인구에서계산한동

일한 인구특성을 가진 여성의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데이터는 2005년~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

책 사례집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3)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례와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혼재한다.4) 또한 기초지

자체와 광역시도가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

하여 아래의 분석에서는 각출생순위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일시금 환산 출산지원금

과 해당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일시금 환산 출산지원금을 합산하고, 이

를 각 기초지자체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가중치로 평균하여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출산지원금의 단위는 100만 원이다.

각 지자체의출산율은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다양한 다른요인들에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아래의 식 (1)과

3) 연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등 다른 명

칭을 갖는다.

4) 이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에 포함된 3,027개의 연도 및 시군구별 사례 가운데 부분적으로라

도 분할지급을 한 사례는 전체의 28%,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사례의 32%를 차지한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2020년 현재 출산지원금을 전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곳은 강원(48개월

분할), 충북(12개월 분할), 충남(12개월 분할) 등 세 곳이다. 부산과 대구는 부분적으로 일

시금을 지급하고, 각각 10회와 18회의 걸쳐 비교적 소액(각각 월 10만원과 2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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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군구별 패널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모형을 도입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

하지 않는 각 시군구의 특성들을 통제하였다. 또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시군구별 특성에관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출산지원금의 인

과적인 효과를 최대한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1)

이 식에서 와 는 각각 시군구와 연도를 나타내는첨자이며, 는출산율 지표, 

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는 유배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시군구의 특

성들, μ는 관찰할 수 없는 시군구의 고정적인 특성, ε는 고전적인 선형회귀모형의

통상적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군구별 특성에 관한

변수로아동 1,000명당 보육시설수, 지자체의복지예산비율, 주민 1인당지방세

납부액등을 포함하였다. 이 변수들은 각각지자체의 영유아 보육환경, 출산지원금

의 제외한 다른 복지수급, 경제적인 여건 등을 대리한다. <Table 1>은 이회귀분석

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고해준다. 분석기간동안 시군구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1.24명, 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 평균은 1,000명 당 1013.16명,

25~39세 유배우여성 조출산율 평균은 1,000명당 111.14명이었다. 그리고 분석기

간 동안의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평균은 약 86만원이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Used in Panel Fixed Effect Regression

Variable Mean S.D.

Total fertility rate (county level) 1.24 0.29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age 30

(county level)
1013.16 251.87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age 25

(county level)
2144.33 858.22

Crude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aged 25-39

(county level)
111.14 19.46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0.86 1.47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14.89 4.62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27.23 14.92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0.81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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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Table 2>는 합계출산율을 결과지표로 이용하여 식 (1)의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모형은 출산지원금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고,

두 번째 모형은 여기에 각 시군구 특성에 관한 변수들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 모

형은이상의변수들과함께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추정 결과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의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연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모형 1과 2), 출산지원금이 증가할 때 합계출

산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출산지원금

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지만, 그 효과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산지원금 계수는 0.0165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분석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1.23)의 1.3% 수준이다.

<Table 2> Pan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of Total Fertility Rate

Variable
(1) (2)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3750

(0.0427)
＜.0001

1.3290

(0.041)
＜.0001

1.2958

(0.0291)
＜.0001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0.0149

(0.0025)
＜.0001

-0.0071

(0.0024)
0.0036

0.0165

(0.0018)
＜.0001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0.0018

(0.0014)
0.1789

-0.0140

(0.0011)
＜.0001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0.0073

(0.0005)
＜.0001

-0.0010

(0.0005)
0.0448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0.0632

(0.0066)
＜.0001

0.0038

(0.005)
0.4492

Year fixed effect No No Yes

No. of counties/

No. of years
223/15 223/15 223/15

Fixed effect F-test 27.19 ＜.0001 20.07 ＜.0001 40.19 ＜.0001

<Table 3>은 유배우 출산율의 지표로 30세에 결혼한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 이

용하여수행한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를제시해준다. 회귀분석 결과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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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는 뚜렷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확인해준다.

세 가지 모형 모두에 대해 출산지원금 지급이 30세에 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

산율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추정계수의 규모는 출산지원금 100만

원 증가가 1,000명당 유배우 출생아 수를 24.0~42.7명 높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분석 기간 유배우 합계출산율 평균(1,000명당 1013.16명)의 2.4~4.2%에 해당하

는 규모이다.

<Table 3> Pan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of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age 30

Variable
(1) (2)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133.8170

(52.8097)
＜.0001

978.9975

(46.2507)
＜.0001

809.3339

(37.3144)
＜.0001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42.7271

(3.1177)
＜.0001

27.4274

(2.7464)
＜.0001

24.0228

(2.3733)
＜.0001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19.9945

(1.5411)
＜.0001

-9.8773

(1.4437)
＜.0001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8.2965

(0.6118)
＜.0001

-1.8509

(0.6691)
0.0057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60.0495

(7.4137)
＜.0001

7.7520

(6.3723)
0.2239

Year fixed effect No No Yes

No. of counties/

No. of years
223/15 223/15 223/15

Fixed effect F-test 7.21 ＜.0001 10.91 ＜.0001 13.62 ＜.0001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25세에 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을 유배우 출산율의 지표로 이용하더라도 결과가 질

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세 모형 모두에 대해 출산지

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규모를 살펴

보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증가가 25세 결혼유배우 여성 1,000명 당출생아 수를

43.1~52.6명 높인 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분석기간 25세결혼여성유배우 합계

출산율 평균(1,000명 당 2144.33명)의 2.0~2.5% 규모이다. 또한 출산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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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증가할 때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1.0~2.3명 높아

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평균(1,000

명 당 111.14명)의 0.9~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5)

<Table 4> Pan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of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age 25

Variable
(1) (2)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2129.8720

(203.1)
＜.0001

2188.945

(205.3)
＜.0001

1959.309

(207.0)
＜.0001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52.5855

(11.9920)
＜.0001

43.0855

(12.1925)
0.0004

50.3459

(13.1638)
0.0001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28.9502

(6.8416)
＜.0001

-15.0653

(8.0077)
0.0600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0.7828

(2.7160)
0.7732

-7.892

(3.7111)
0.0335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124.307

(32.9122)
0.0002

-239.752

(35.3444)
＜.0001

Year fixed effect No No Yes

No. of counties/

No. of years
223/15 223/15 223/15

Fixed effect F-test 3.54 ＜.0001 3.47 ＜.0001 3.78 ＜.0001

5) 분할지급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고려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회귀모형에

분할지급 여부에 관한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과 출산지원금과 분할지급 더미변수의 교호항

을 추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Table A1>에는 두 번째 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제시된 결과는 출산지원금이 분할지급 된 경우 출산율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되었

음을 보여준다. 추정계수의 규모는 분할지급의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두 배(합계출산율

과 25~39세 조출산율)에서 세 배(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출산율)가량 더 컸음을 시사한다.

분할지급 더미변수를 포함한 추정 결과 역시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지급한 경우에 유배우출

산율이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지원금의 현재가치가 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분할지급의 출

산율 증가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된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 일시금에 비해 평균적인 지급액이 거의 네 배 높았는데

(일시금 52만원, 분할지급 195만원), 출산지원금 효과가 더 높은 액수에서 비선형적으로 커

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분할지급이해당 지역아동들에 대한지자체의 장기적․안정적 지

원 의지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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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n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of Crude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aged 25-39

Variable
(1) (2)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20.9841

(4.1179)
＜.0001

111.0513

(4.0209)
＜.0001

102.5972

(2.9896)
＜.0001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1.2835

(0.2431)
＜.0001

1.0117

(0.2388)
＜.0001

2.3434

(0.1902)
＜.0001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1.0498

(0.134)
＜.0001

-1.2577

(0.1157)
＜.0001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0.0304

(0.0532)
0.5671

-0.0471

(0.0536)
0.3798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6.4510

(0.6445)
＜.0001

0.5158

(0.5105)
0.3124

Year fixed effect No No Yes

No. of counties/

No. of years
223/15 223/15 223/15

Fixed effect F-test 7.42 ＜.0001 8.23 ＜.0001 13.55 ＜.0001

Ⅲ. 강원도와 대조군 광역시도 비교분석

1. 분석 내용과 방법

기존 연구와 제Ⅱ절의 분석 결과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수당 지급을 하

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강원도민의 출산 유인을 높였을 것임을 예측하게 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는 합계출산율보다는유배우 출산율 변화에서 잘 나타날 것임을

알려준다. 이 절에서는 2015년~2020년 광역시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원도와 대

조군 지역의합계출산율 및유배우 출산율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Ⅱ절의 분

석 결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

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

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기 때

문에, 출산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임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수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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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효과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미

2018년부터 수당 지급에 대한활발한 논의와 홍보가이루어졌고, 이정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가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19년부터 그 효과가 부분적으

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반영하여 이절의 분석에서는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두고, 그 후 2년 동안의 출산율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필요한 작업은강원도와비교할대조군을설정하는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가상적인 경우의 강원도의 출산율 변화를 추

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2018년 이후 출산지원금

정책에 변화가 없었던 광역시도 중 수도권 및 대도시(서울, 대구, 인천, 광주, 세

종, 경주)를 제외한 도 지역(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을 대조군을 설

정하고, 강원도의 출산율 변화를 대조군의 출산율 변화와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것은 출산지원금 이외의 특성에 있어서 강원도와

비교적 유사한 지역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기 위해서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원도(처치군)와 대조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2018년~2020년 처치군과 대조군의 출산율 변화 차이를 출산지원

금의 인과적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더 엄밀한 인과적 효과

분석을 다음 절에서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출산지원금 이외의 도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2015년~2020년

기간 동안 강원도와 대조군 광역시도의 합계출산율 및 유배우 출산율 변화가 어떻

게 달랐는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2018년~2020년 강원도와 대조군의 출생아 수

변화요인을 분해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분석도 수행하였다. 출생아 수를 결정하

는 여러 요인(여성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등)의 상

대적인 기여도 차이는 출산지원금 효과 여부를 판단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는 또한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 효과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얼마나 상쇄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육아기본수당의 순 효과를 파

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국 혹은 지역별 출생아 수의 변동은① 연령별 가임기 여성인구 변화, ② 연령

별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 변화, ③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 등 세부적인 요인들

6) 수도권과 대도시 광역시도 가운데 2018년 이후 출산지원금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지역을 대조

군에 포함한 분석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한 결론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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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화로 분해할수있다. 그리고각 연령 여성의출산율은 해당 연령유배우 여성

의 출산율과 무배우 여성의 출산율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특정한 연도()의 총 출생아 수()는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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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는 연도, 는 연령, 는 여성인구, 은 유배우 여성인구, 는 유

배우 여성 출생아 수, 은 무배우 여성 출생아 수, 은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

은 유배우 출산율, 은 무배우 출산율을 나타낸다.

각 연령의전체 유배우출산율은출생순위별유배우 출산율의 가중평균으로 나타

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분해식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 연령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변화는 해당 연령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의 세 번째 이

상 자녀 출산율과 각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가중치(유배우 여성 중 무자녀 여성,

한 자녀 여성, 둘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의 비중) 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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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 가중치, 는 한 자녀 유배우 여성 가중치,

는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가중치, 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

산율, 은 한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 는 두 명 이상 자녀

유배우 여성의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 은 무배우 출산율을 나타낸다.

이 분해식을 이용하여 강원도와 대조군의 2018년~2020년 출생아 수 변동을 연령

별 여성인구 변화, 연령별 여성 유배우 비율 변화,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출산

율 변화, 연령별․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인구 가중치 변화 등의 요인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처치군과 대조군에 대한 분해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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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제Ⅱ절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효과가 실

제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분해에 이용된 파라미터들의 추정 방법은 이철희

(2012, 2018)에 설명되어 있다. 예컨대 2020년까지의 각 광역시도의 연령별․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는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었다.

2.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 비교

<Figure 2>에 제시된 결과는 2015년~2018년 기간 동안에는 강원도와 대조군의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8년~2020년

기간에는 대조군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거

의감소하지 않았다. 즉 대조군에 속한 지역의평균합계출산율은 2018년 1.11에서

2020년 0.93로감소한 반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7에서 2020년 1.04

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강원도 합계출산율 변화만을 고려하면 육아기본수당 지급

의 효과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9년~2020년 기간에는 합계출산율이

약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조군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사실

을 고려할 때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다른 출산율 감소 요인의 효과들을 상쇄하여 합

계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Figure 2> Change in Average Total Fertility Rates of Gangwon and

Control Provinces, 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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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육아기본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에 의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배우출산율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25~39세유배우여성

1,000명 당출생아수를유배우출산율의지표로 이용하였다. <Figure 3>에제시된

결과는 합계출산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강원도와 대조

군의 유배우 출산율이 비슷한 추이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18년~2020년

기간 동안에는 대조군 평균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했으나,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

은 증가하였다. 즉 이 연령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대조군에서는

111.2에서 105.3으로 5.3% 줄어든 반면, 강원도에서는 109.5에서 118.8로 8.5%

늘어났다. 이상의 결과는강원도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정책의 성격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듯이 유배우 여성의 출산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7)

<Figure 3> Number of Childbirths per 1,000 Married Women aged 25-39 in

Gangwon and Control Provinces, 2015-2020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혹은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출산

지원금의 효과가 첫째 출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서는

7) 20~44세 유배우 조출산율을 이용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조군에 속한 광역

시도 평균 20~44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18년 76.6명에서 2020년 71.3명으

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의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18년 75.9명에서 2020년

80.1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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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해 준다(박창우․송헌재, 2014; Hong et al., 2016; 이

철희, 2019). 이러한 현상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에서도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와 대조군광역시도의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비교하

였다. 유배우출산율 지표로는각 자녀수별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이용하였다.

<Figure 4> Number of Childbirths per 1,000 Married Women aged 25-39 by Child’s

Birth Order in Gangwon and Control Provinces, 2015-2020

<Figure 4>에 제시된 결과는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대조군 지역에 비해 강원

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주로 첫 자녀 유배우 출산율 증가에

기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25~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이 강원도에서는 280.6에서 313.1로 11.6% 증가한 반면, 대조군 광역시도에서는

272.8에서 242.9로 11.0% 감소하였다.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변

화에 있어서도 강원도의 상대적인 우위가 발견되었다. 25~39세 한 자녀 유배우 여

성의 둘째 자녀 출산율이 강원도에서 120.7에서 135.8로 12.5% 높아진 반면, 대

조군 광역시도에서는 118.2에서 109.5로 7.4% 감소하였다. 증가율로 보아서는 첫

자녀와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미친 효과가 유사해 보이지만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한 자녀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나 출생아 수의 전반적인 변화는 첫 자녀 출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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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 Provinces

(△B: -13,268)

(2)

Gangwon Province

(△B: -498)
contribution

to △B

contribution

rate (%)

contribution

to △B

contribution

rate (%)
① Total female population in

childbearing age
-3,659 27.6 -295 59.3

in age 20-24 51 -0.39 -24 4.78

in age 25-29 74 -0.56 35 -7.02

in age 30-34 -2,301 17.3 -131 26.3

in age 35-39 -1,270 9.57 -155 31.14

in age 40-44 -104 0.78 -16 3.21

in age 45-49 2 0.02 0 -0.06

② Total nuptiality rate -9,976 75.2 -1,307 262.49

in age 20-24 -2,389 18.00 -407 81.70

in age 25-29 -4,816 36.30 -519 104.20

in age 30-34 -2,566 19.34 -272 54.57

in age 35-39 -145 1.10 -108 21.64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은 그 수준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연도별 변화도 적고, 강원도와 대조군 광역시도 간 차이도 뚜렷하지 않

았다. 25~39세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강원도에서는

23.8에서 24.4로 약간 높아졌고, 대조군 광역시도에서는 21.1에서 20.8로 미세하

게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 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비교

강원도와 대조군 광역시도의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요인들의 변화 때문에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 수는 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여기서는 분해식 (3)을 이용하여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대조군 광역시도와 강원도의 출생아 수 변화요인을 분해

함으로써 이를 확인해 보았다.

<Table 6> Decomposition of Changes in Number of Childbirths among

Women Aged 20-49 in Gangwon and Control Provinces: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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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ge 40-44 -54 0.40 2 0.48

in age 45-49 -1 0.01 0 -0.00

③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④+⑤) 456 -3.41 945 -189.74

in age 20-24 790 -5.95 177 -35.46

in age 25-29 1,144 -8.62 233 -46.80

in age 30-34 -399 3.01 339 -67.99

in age 35-39 -1,202 9.05 145 -29.02

in age 40-44 126 -0.95 47 -9.50

in age 45-49 -2 0.02 10 -1.93

④ Proportion of married women by

number of children
1,645 -12.40 156 -31.27

in age 20-24 -63 0.48 233 -46.81

in age 25-29 411 -3.10 -78 15.71

in age 30-34 1,170 -8.82 -78 15.66

in age 35-39 73 -0.55 100 -20.12

in age 40-44 53 -0.40 -25 -4.96

in age 45-49 7 -0.05 -1 0.28

⑤ Marital fertility rate by

number of children (⑥+⑦+⑧)
-1,529 11.53 796 -159.78

in age 20-24 832 -6.27 232 -46.51

in age 25-29 592 -4.45 73 -14.61

in age 30-34 -1,736 13.09 243 -48.73

in age 35-39 -1,277 9.62 228 -45.78

in age 40-44 74 -0.56 16 -3.21

in age 45-49 -10 0.08 9 -1.90

⑥ Marital fertility rate for first child -257 1.94 522 -104.79

in age 20-24 561 -4.23 220 -44.26

in age 25-29 -254 1.92 -122 24.46

in age 30-34 -243 1.84 273 -54.80

in age 35-39 -290 2.19 146 -29.39

in age 40-44 -15 0.11 4 -0.84

in age 45-49 -10 0.08 4 -0.90

⑦ Marital fertility rate for second child -1,215 9.15 203 -40.86

in age 20-24 235 -1.77 6 -1.28

in age 25-29 719 -5.42 193 -33.84

in age 30-34 -1,579 11.90 -75 15.15

in age 35-39 -678 5.11 105 -21.10

in age 40-44 92 0.70 -20 4.04

in age 45-49 0 -0.00 -1 0.16

⑧ Marital fertility rate for third or

higher-parity child
-56 0.42 72 -14.51

in age 20-24 38 -0.28 7 -1.35

in age 25-29 129 -0.98 3 -0.60

in age 30-34 88 -0.67 47 -9.46

in age 35-39 -307 2.31 -21 4.27

in age 40-44 -2 0.01 34 -6.78

in age 45-49 2 -0.01 8 -1.53

⑨ Nonmarital fertility rate -303 2.29 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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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처치군과대조군의 출생아 수 변화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제시해 준다. 이 표에서 “△B 기여”는 분석 기간 동안 해당 요인이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효과(즉 몇 명의 출생아를 늘이거나 감소시켰는지)를 추정

한 결과이다. “기여도”는 출생아 수 감소에 기여한 정도(전체 출생아 수 감소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여도가 양수이면 출생아 수를 감소시

키는데 기여한 것이고, 음수이면 출생아 수 감소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는 각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율 변화의 효과(5번

항목)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의효과(4번 항목)를 합친 것이다.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가장 높고, 자녀수가 늘수록 유배우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유배우 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면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아도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에 의해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 효과로 추정한 수치는 이와 같은 구성 효과

의 방향과 규모를 보여준다.

<Table 6>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대조군은 가임기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감소하면서출생아 수를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조군의 출생아 수는 13,268명(2018년 출생

아 수 73,468명의 18.1%) 감소하였다. 2번 항목 추정 결과를 보면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의 약 75%를 설명한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

유배우 비율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의 56%를 설명하는것으로 나타났다. 5번 항목

의 추정 결과는 각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의 약 11%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의 기여도는 약 28%로 추정되었

다. 대부분의 요인들이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변화한 가운데,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는 반대로 작용하여 출생아 수 감소폭을 약 12% 줄이는 역

할을 하였다.

강원도는 출생아 수 변화 요인에 있어서 대조군 광역시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498명(2018년 출생아 수 8,298명 대비

6.0%)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증가는 출생아 수를 상당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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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 효과가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와 유배우 비

율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조군과 대비되는 강원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이다.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5번 항목)은 크게 높아졌고 출생아 수를 796명(2018년 출

생아 수의 9.6%)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여도 면에서 실제 출생아 수

감소의 -160%에 달한다.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증가는 출

생아 수를 522명(2018년 출생아 수의 6.3%)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연령별로

볼때, 특히 30대유배우출산율증가가 출생아수에강한영향을미친것으로 나타

났다.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의 변화는출생아 수를 증가시키

는 역할을 했다. 분석 기간 동안 여성인구의 감소와 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를 경험

했던 점도 동일하다. 강원도의 유배우 비율 감소는 출생아 수를 1,307명(2018년

출생아 수의 15.8%) 줄이는 역할을 하였고,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

를 295명(2018년 출생아 수의 3.6%)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의효과가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 변

화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컸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육아기본수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인구와 유배우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출산율 증가와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변화로 인해 출생아 수가 945명(2018년 출생아 수의 11.1%) 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육아기본수당의 직접적인영향을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유

배우 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1,600명(2018

년 출생아 수의 19.3%)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 기초지지체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1. 분석 내용과 방법

제Ⅱ절과 제Ⅲ절에 제시된 결과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

을 높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는 정황적인 증거로서 강원도에서 발생

한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실제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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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한다. 대조군 광역시도에 비교한 강원도 유배우 출산율의 상대적 증가가 육아

기본수당 지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2017년~2020년 기초지자체(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이중차분

(difference-in difference) 분석을 수행하여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유

배우 출산율에 미친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그러한 효과가 실제로 수당 지급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육아기본수당의 인과적인 효과를 최대한 정치하게

추정하기 위해 유배우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군구별 특성을 통제하고, 육

아기본수당 지급 전후의 변화와 강원도와 대조군 광역시도 간 차이를 이용한 이중

차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중차분 회귀분석의결과로추정된육아기본

수당의 효과가 실제로 출산지원금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출산지원금(광역시도 지원금 포함)을 통제했을 때 이 효과가 사라지는지를 살펴보

았다.

2019년강원도육아기본수당지급이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인과적인 효과를추정

하기 위해 2017년~2020년 기초지자체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의 이중차분 회귀

식 (4)를 추정하였다.

      
강원도  년이후   강원도× 년이후

       (4)

이식에서 는연도, 는시군구, 는유배우출산율지표,  강원도는강원도더미

변수, 년이후는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 는 시군구별 특성을 나

타낸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의 기간이 2년(2019년과 2020년)이므로 시행 이전 기

간과이후기간의 균형을맞추기 위해 전체 분석 기간을 2017년~2020년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에 이용된 대조군은 제Ⅲ절의 분석에 이용된 대조군과 동일하다.8) 이중

차분분석 방법이 타당성을 얻기위해서는 2019년 이전까지 강원도와 대조군 지역의

출산율 지표들이 공통추세(parallel trend)를 보여야 한다. <Figure 2>와 <Figure 3>

에 제시된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추이는 대체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

8)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및 2018년 이후 출산지원금이 변화하지 않았던 수도권 및 대

도시 지역을 대조군에 포함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결과는 본문에 소개된 기본적인 분석결과

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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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더 엄밀한 확인을 위해 2015~2019년 시군구별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2019년 각 연도더미와 강원도 더미 변수 간 교호항과 연도 더미변수를 포

함한동태적인 모형을추정하였다. <Table A2>에 제시된결과는세 가지출산율 지

표모두에대해 2016년~2018년각 연도 더미와강원도 교호항의추정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5년 시점의 강원도-대조군 간 출산율 지

표 차이가 2018년까지는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며따라서공통추세의 가정이충

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다른 시군구별 특성 변수를 추가해도 변하지

않는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Used in DID Regression

Variable Mean S.D.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age 30

(county level)
1064.13 288.67

Crude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aged 25-39

(county level)
102.24 20.87

Gangwon × After 2019 0.06 0.23

Gangwon Province 0.13 0.34

After 2019 0.44 0.50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16.52 4.00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24.85 8.31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0.77 0.57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2.21 2.86

식 (4)를이용한회귀분석에서 추정한 교호항의계수 는 강원도와다른광역시

도 간 유배우 출산율 차이가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

다. 회귀분석에는 주민들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시군구별 특성 변수들을통제하였다. 만약 이 변수들 이외에는 2019년이후

강원도의 출산율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요인들이 없다면 교호항의 추정계수

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인과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호항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수라면 육아기본수당으로 인해 강원도

의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절에서는또한 위의이중차분회귀분석의결과가 실제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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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회귀식 (4)에 각 시군구의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지원금 포함) 평균 출산지원금( )을 추가한 아래의 회귀식 (5)를

추정하였다.

   
′′  강원도

′ 년이후
′  강원도× 년이후

 
′   

′     (5)

2019년 전후 강원도의 시군구와 타 광역시도의 시군구 간 출산지원금 변화의 차

이는 거의 대부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각 시군구별

출산지원금을 통제했을 때 식 (5) 이중차분 회귀식 교호항의 계수가 0에 가까워진

다면, 식 (4)에 기초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에서추정한결과가실제로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있다. <Table 7>은이중차분 회귀분

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해준다. 제Ⅱ절 회귀분석에 비해 유배우

출산율 평균은 낮고 출산지원금 평균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2017년 이후 4년 기

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 분석 결과

<Table 8>과 <Table 9>의 모형 1과 모형 2는 각각 30세에 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을 유배우 출산율의 지표로 이용하여

이중차분 회귀식 (4)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회귀분석에는 강원도와 대조군

도에 있는 시군구들이 포함되었다. 두 가지 유배우 출산율 지표와 두 가지 모형(모

형 1, 2) 모두에 대해 교호항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본

양육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대조군 지역 유배우 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30세에 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을 이용하는 경우 교호항의 계수는

191.0~208.7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분석 기간 동안해당지표표본평균(1064.1)의

17.9~19.6%에 달하는 규모이다.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을 이용하는 경우

교호항의 계수는 14.4~15.8로 추정되었고, 이는 분석기간의 동일한 유배우 출산율

지표 표본평균(102.2)의 14.1~15.5% 크기이다. 시군구 특성 변수를 통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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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렇지 않은 결과는 거의 유사하며, 이는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육아기본수

당 지급 이후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아진 것이 보육시설, 복지예산, 지방세액 등

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8>과 <Table 9>의 모형 3은 각각 30세 결혼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과

25~39세유배우 여성 출산율을 유배우출산율의 지표로이용하여, 이중차분회귀식

(5)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군구별 출산지원금을통제하는 경우교호항의계

수는 회귀식 (4)에서 얻은 추정계수 크기의 절반 이하(각각 94.7과 6.6)로 감소하

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가 각각 0.31과 0.32). 이 결

과는 회귀식 (4)의 교호항을 추정한 결과가 실제로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긍정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8> DID Estimation Results of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age 30

Variable
(1) (2)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099.208

(20.9693)
＜.0001

1464.547

(64.1337)
＜.0001

1385.768

(71.9137)
＜.0001

Gangwon × After 2019
208.7407

(88.0146)
0.0182

191.0111

(84.3118)
0.0241

94.6561

(93.168)
0.3103

Gangwon Province
-66.8943

(58.8968)
0.2568

-66.3489

(57.3044)
0.2477

-55.5799

(57.1368)
0.3313

After 2019
-87.3697

(31.621)
0.0060

-82.0976

(31.7256)
0.0100

-91.3111

(31.7718)
0.0043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17.2348

(4.4306)
0.0001

-16.3384

(4.4199)
0.0003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3.1435

(2.1381)
0.1423

-1.8178

(2.1977)
0.4087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5.0573

(26.056)
0.8462

3.0011

(26.1202)
0.9086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14.939

(6.3133)
0.0185

N 381 381 381

R-square 0.0263 0.1157 0.1287

F-value 3.39 0.0181 8.15 ＜.0001 7.8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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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D Estimation Results of Crude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aged 25-39

Variable
(1) (2) (3)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05.9121
(1.4887)

＜.0001
131.0161
(4.5527)

＜.0001
124.6424
(5.0935)

＜.0001

Gangwon × After 2019
15.7999
(6.2484)

0.0119
14.3882
(5.9851)

0.0167
6.5925

(6.5989)
0.3184

Gangwon Province
-1.2315
(4.1813)

0.7685
-0.6178
(4.0679)

0.8794
0.2535

(4.0469)
0.9501

After 2019
-10.0316
(2.2449)

＜.0001
-9.4624
(2.2521)

＜.0001
-10.2079
(2.2503)

＜.0001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per 1,000

persons)

-1.3616
(0.3145)

＜.0001
-1.289

(0.3131)
＜.0001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

-0.1506
(0.1518)

0.3217
-0.0434
(0.1557)

0.7807

Local tax per person

(million Won)

1.1436
(1.8497)

0.5368
1.7956

(1.8501)
0.3324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1.2087
(0.4472)

0.0072

N 381 381 381

R-square 0.0608 0.1471 0.1635

F-value 8.13 ＜.0001 10.75 ＜.0001 10.41 ＜.0001

2017년이후강원도와 비수도권․비도시지역대조군자료를 이용하여 이번절에

서 수행한 이중차분 분석의 결과와 2005년~2020년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고정

효과모형을분석한 제Ⅱ절의분석결과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지원액이 크게 다른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출산지원금 효과에

비선형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Ⅱ절의 추정 결과(<Table 4와 5>의 모형

3)는 100만 원 지급으로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이 1000명당 24.0명,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이 1000명당 2.3명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만약 지급

액이 커져도 현금지원의 한계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면 1,440만원 추가지원은

두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각각 345.6명과 33.1명 더 증가시켰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절의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Table 8와 9>의 모형 2)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급으로 두 출산율 지표가 각각 191.0명과 14.4명 증가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제Ⅱ절의 분석 결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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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지급액이 1,440만 원에 이르기 전에유배우 출산율에 대한현금지원의한계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Ⅴ. 결 론

이 논문은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첫 번째로, 2005년~2020년 기초지자체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이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는 출산

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예

컨대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는 30세에 결혼하는 유배우 여성 천 명당 평균 출

생아 수를 24.0~42.7명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분석기간 유배우 합계

출산율 평균(천 명당 1013.2명)의 2.4~4.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과거 15년 동

안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

다는결과는 2019년강원도의육아기본수당 지급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

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2015년~2020년 광역시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원도와 출산지원금

정책에 변화가 없었던 비수도권․비도시 대조군 지역의 합계출산율 및 유배우 출산

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강원도와 대조군 출생아

수 변화를 몇 가지 요인(여성인구, 유배우 여성 비율,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출산

율 등)으로 분해하고 상대적인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2015

년~2018년 기간에는 강원도와 대조군의 출산율 지표가 유사한 추세로 감소하였지

만, 2018년~2020년 기간 동안은 대조군에 비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고, 유배우출산율은큰 폭으로증가했음을보여준다. 출산지원금 효과

에 관한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기 강원도에서는 무자녀 여성의 첫 자

녀 출산율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강

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이 크게 증가

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배우 출산율

이 감소하여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조군에 대한 결과와 상

반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유배우 출산율을 실제로 높였

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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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17년~2020년 기초지자체(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2019년강원도육아기본수당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효

과를추정하였다. 그리고이중차분 회귀분석의 결과로 추정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

가 실제로 출산지원금 때문에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 결과는 2019년육아기본수당지급 이후강

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대조군 광역시도에 비해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보여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에서 시군구별 출산지원금을 통제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를 사라졌으며, 이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실제로 수

당 지급의 인과적인 효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결과는 자녀를 낳는 가구에 대한 현금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금지

급의 효과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잘 통제할 때,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배우 출산율을 결과지표로 이용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 강원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분석

기간 동안 약간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는 미미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

안 유배우 출산율은 증가하였고, 이중차분 기법을 이용해 현금지급 이외의 다른 요

인들의 영향을 제거하는 경우, 정책 시행이 합계출산율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급의 효과가 출생아 수나 합계출산율 추이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은 강원도

의출생아수변화분해결과에서볼 수있듯이 여성인구가줄어들고유배우비율이

낮아지면서 유배우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여성인구

와 유배우 비율은 유배우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철희 2018).

강원도의 사례에 기초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

정부 정책효과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제

시한 실증적인 증거는 근래에시행된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현금지원정책이 출산

율 저하 추이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

한다. 이러한 정책이 극적인 출산율 반등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의

경계(margin)에 있는 일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어도 지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출산율 감소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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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의 지적처럼 현금지원이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른 사회경제적․문화적 요

인으로 인해 유배우 인구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현금지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에 속한 인구도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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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 Pan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with an Additional Variable

(interaction between pro-natal cash benefits and payment in installments)

Variable

(1)

Total fertility rate

(2)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30

(3)

Crude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aged

25-39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3016

(0.0290)
＜.0001

820.4808

(37.1112)
＜.0001

103.2933

(2.9807)
＜.0001

Pro-natal cash

benefits (million

Won)

0.0097

(0.0026)
0.0002

10.2830

(3.3164)
0.0020

1.5189

(0.2664)
＜.0001

Pro-natal cash

benefits × payment in

installments

0.0113

(0.0029)
0.0001

22.3809

(3.7210)
＜.0001

1.3649

(0.2989)
＜.0001

County

characteristic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No. of counties/

No. of years
223/15 223/15 223/15

Fixed effect F-test 40.42 ＜.0001 13.71 ＜.0001 13.67 ＜.0001

<Table A2> Regression Results for Testing Common Parallel Trend Assumption

Variable

(1)

Total fertility rate

(2)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among women

married at 30

(3)

Crude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aged

25-39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ntercept
1.4298

(0.0226)
＜.0001

1212.0280

(31.6498)
＜.0001

126.1507

(1.9516)
＜.0001

Gangwon × 2016
-0.0237

(0.0897)
0.6934

-17.1042

(125.4113)
0.8916

2.0922

(0.7868)
0.7868

Gangwon × 2017
-0.0261

(0.0897)
0.7708

14.6769

(125.4113)
0.9069

4.3774

(7.7330)
0.5716

Gangwon × 2018
-0.0021

(0.0954)
0.9824

106.6672

(133.7039)
0.4243

11.2126

(8.2260)
0.1734

Gangwon × 2019
0.1088

(0.0978)
0.2663

263.3712

(136.7039)
0.0546

23.9879

(8.4293)
0.0046

Gangwon Province

dummy
Yes Yes Yes

Year dummy Yes Yes Yes

N 542 542 542

R-square 0.2366 0.0497 0.2068

F-value 18.32 ＜.0001 3.09 ＜.0012 15.4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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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ash Benefit on Marital Fertility:

Evidence from the Basic Child Care

Allowance in Gangwon Province*

Chulhee Lee**․So-Young Lee***

Abstract9)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ash benefit on marital fertility. The results
of county panel fixed model estimation shows that pro-natal cash benefits of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marital fertility. The Basic Child Care
Allowance (BCCA) in Gangwon Province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the effect of a large-scale increase in pronatal cash benefit. A decomposition
of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suggests that marital fertility (especially the
probability of having first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no child) sharply
rose after the provision of the BCCA, playing a rol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births. The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s based on
county-level data suggest that the BCCA increased the marital fertility rates by
15~20% of the average rate during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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